개정내용 및 사유 

가.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함. 

나.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에서 해양오염방지법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별도의 표를 기준으로 제시함.

  - 영해및접속수역법은 1996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서 운용되어야 하는 바, 유엔해양법협약은 외국 선박의 통행이 무해통항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하나로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를 들고 있음. 그런데, 무해통항요건 위반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6조가 인용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규정은 선박으로부터의 일체의 배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바, 이러한 모든 배출행위를 무해통항 요건을 위반하는 수준의 중대한 오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배출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해및접속수역법도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과 관련,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중대한 수준의 오염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임(법 제5조제2항)이러한 법규정에 비추어볼 때, 동 법 시행령이 선박으로부터의 일체의 모든 배출행위를 무해통항 위반요건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중대한 배출만을 요건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대통령인인 동법시행령 제6조가 법체계상 상위법인 해양오염방지법을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시행령에서 추가되는 별표의 표에서 규정된 배출기준은 해양오염방지법(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에서 특별히 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의 심각한 배출로써, 이를 활용하여 영해및접속수역법 시행령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에서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이하의 배출을 행한 외국 선받에 대하여는 무해통항위반 차원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차원에서 규제하게 됨. 

다. 동 시행령의 적선기선의 기점좌표에 관한 표인 시행령의 [별표1]을 새로운 표로 대체함. 

  - 1978년에 제정된 [별표1]은 동경측지계를 사용한 것으로써,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세계측지계(좌표체계:WGS-84)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간의 자연적인 침식과 퇴적등을 감안, 동 직선기선의 기점들을 새로이 측량하여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 새로이 개정된 [별표1]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측결과를 반영한 것임. 

대통령령 제   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법 제5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3의 기준을 말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좌표체계 : WGS-84) 

	수   역
	기   점
	지    명
	경 위 도 

	영일만 
	1.

2.
	달만갑
호미곶
	북위 36도06분 2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북위 36분 05초 29초 

동경 129분 33분 28초 

	울산만
	3.

4.
	화암추
범윌갑
	북위 35도 28분 17초 

동경 129도 22분 08초 

북위 35도 10분 09초 

동경 129도 22분 08초 

	남해안
	5.

6.

7.

8.

9.

10.

11.

12.

13.

14.
	1.5미터암
생    도 

홍    도 

간 여 암
상 백 도 

거 문 도
여 서 도 

장 수 도
절 명 서
소흑산도 
	북위 35도 10분 09초 

동경 129도 13분 03초 

북위 35도 02분 13초 

동경 129도 05분 35초 

북위 34도 32분 05초 

동경 128도 43분 59초 

북위 34도 17분 16초 

동경 127도 51분 18초
북위 34도 01분 42초 

동경 127도 19분 28초 

북위 34도 00분 17초 

동경 127도 19분 28초 

북위 33도 55분 06초 

동경 126도 55분 26초 

북위 33도 55분 04초 

동경 126도 38분 16초 

북위 33도 52분 01초 

동경 126도 18분 44초 

북위 34도 02분 49초 

동경 125도 07분 22초

	서해안
	15.

16.

17.

18.

19.

20.

21.

22.

23.
	소국홀도
(소흑산도 북서방)

홍    도 

고서(홍도북서방) 

횡    도
상왕등도 

직    도 

어 청 도 

서격렬비도 

소 령 도 
	북위 34도 07분 07초 

동경 125도 04분 35초 

북위 34도 40분 29초 

동경 125도 10분 22초 

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5도 11분 17초 

북위 35도 20분 12초 

동경 125도 59분 05초 

북위 35도 39분 36초 

동경 126도 06분 01초 

북위 35도 53분 22초 

동경 125도 58분 03초 

북위 36도 07분 16초 

동경 125도 58분 03초 

북위 36도 36분 47초 

동경 125도 32분 29초 

북위 36도 58분 56초 

동경 125도 44분 58초 


[별표3]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종      류 
	양·농도
	확산범위 

	1. 기름 
	배출된 기름중 유분이 100만분의 1,000이상이고 유분총량이 200리터 이상 
	배출된 기름이 1만제곱미터이상
으로 확산되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때

	2. 유해액체
   물질
	가.아세톤시안히드린·이황화탄소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액체화물로 운송되는 물질 
	10리터이상
	

	
	나.아크릴로니트릴·알릴알코올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액체화물로 운송되는 물질 
	100리터이상
	

	
	다.아세트알데히드·염화아세틸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액체화물로 운송되는 물질 
	200리터이상
	

	
	라.아세토페논·아크릴산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액체화물로 운송되는 물질 
	1,000리터이상 
	

	3. 폐기물 
	가.수은 및 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10㎏이상
	

	
	나.시안화합물,유기인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이상
	

	
	다.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페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카리
	200㎏이상
	

	
	라.동식물성고형물, 분뇨,오니류 
	200㎏이상
	

	
	마. 기타 폐기물 
	1,000㎏이상 
	


